
급여 확대(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당신설(아동수당), 시설확충(치매안심
센터)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대응지방비 부담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

•   (급여확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급여 수준 인상 

등으로 인해 경기도는 2022년 기준 약 1조 148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됨

•   (아동수당 신설) 2018년 7월부터 아동수당(만 5세 이하 월 10만원 지급)으로 인해 2018년 기준 

2,620억원의 재정부담이 신규 발생(국비:지방비=70:30)

•   (치매안심센터) 31개 시군에 44개 치매안심센터 건립 및 리모델링 및 운영비(인건비 등)로 2018년 

기준 152억원의 재정부담이 신규 발생(국비:지방비=80:20)

<표> 5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단위: 억원)

2018년 2022년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국기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570 2,166 259 145 16,567 13,759 1,847 961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7,738 5,505 446 1,786 21,574 15,350 1,245 4,979

치매안심센터 설치·인상 759.9 607.9 30.1 121.9 517.0 413.6 0 103.4
장애인연금 수급액 인상 1,972 1,380 118 473 3,723 2,606 223 893

아동수당 신설 8,735 6,114 1,310 1,310 8,603 6,022 1,290 1,290
합계 21,775 15,773 2,163 1,310 50,984 38,151 4,605 8,226

대응지방비 부담수준은 경기도, 특히 재정여건이 취약한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파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에 지방(재정)분권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

•   현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각기 다른 지방(재정)분권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사무배분기준 변경(지방자치 강화)과 함께 지방세율 증대(지방재정분권)를 동시에 진행한 

‘스웨덴식 지방분권형 모델’을 적극 건의

•   추가로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대응비 자연감소 전략’을 

제안하여, 지방의 재정부담을 우선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새 정부 복지확대에 따른 경기도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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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복지분야 확대에 따른 경기도 재정전망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사업 개요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

•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

□ 지원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장애인 등 가장 시급한 대상*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 

(‘17.11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적용)

- 노인·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단계적 확대 추진 (‘19년~)

□ 기대효과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개선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 대응 및 소득 양극화 해소

□ 경기도 재정전망

•   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확대 추진 전략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자료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추가 재정소요액을 추정

-   노인 및 1-3급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나, 이후 단계적 폐

지안은 확정된 것이 없어 ‘18년과 그 이후를 구분하여 추계

-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 (국비+지방비)에 

대하여 2022년까지 국회예산정책처(2017)의 추계자료를 활용

-   2016년 기준 분담비율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며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생계급여의 경우 국비(86%), 도비

(8.2%), 시군비(5.8%)이며, 의료급여의 경우 국비(80%), 도비(14%), 시군비(6%) 수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18년에는 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에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경기도의 생계·의료급여 추가 재정소요액은 총 932억원(생계급여-80억, 의료급여-852억)으로 전망

-   2018년 경기도의 생계급여 추가 재정소요액 80억원 중 국비(68.9억)의 부담이 높으나, 도비(6.5억), 시군비

(4.6억)의 부담 증가도 수반

-   2018년 경기도의 의료급여 추가 재정소요액 852억원 중 국비(681.6억)의 부담이 높으나 도비(120억), 

시군비(50.4억)의 부담수준은 매우 높음

•   더욱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는 2022년의 경우 한해에만 총 1조 4,808억(생계급여-6,419억, 

의료급여-8,389억)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

-   생계급여의 경우 2022년 추가 재정소요액 6,419억원 중 국비(5,528억원)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도비(524

억원), 시군비(367억원)의 부담도 매우 높음

-   의료급여의 경우 2022년 추가 재정소요액 8,389억원 중 국비(6,711억원)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도비

(1,181억원), 시군비(497억원)의 부담은 생계급여 보다 매우 높음

•   (주거급여)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향후 2022년까지 경기도의 주거급여 추가 재정

소요액은 총 8,487억원(국비-7,335억 도비-686억, 시군비-467억)으로 전망

-   주거급여는 향후 5년간 총 5조 4,261억원(연평균 1조 85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 기준으로 

분담비율은 국비(86.42%), 도비(8.08%), 시군비(5.5%)임

-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기초수급자에서 선정제외 된 비율은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6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전국대비 15.66%)을 기초로 추정한 결과,

-   향후 5년간 경기도의 주거급여 비용은 총 8,487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도비는 686억원, 시군비는 467억원

으로 추정됨

•   단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액은 2018년-총 1,638억원, 2022년-1,7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8년 주거급여 추가 재정소요액 1,638억원 중 국비는 1,416억원으로 가장 높으나, 도비(132억), 시군비

(90억)의 부담도 매우 높음

- 2022년에는 더욱 늘어 국비(1,520억), 도비(142억), 시군비(97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가용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18년과 2022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경기도의 총 

추가 재정소요액은 최소 2,570원에서 최대 1조 6,5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중 국비 부담액은 2,166억원~1조 3,759억원, 도비는 259억원~1,847억원, 시군비는 145억원

~96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이는 단년도 회계 기준이며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 시점에 따라 소요재정액이 최대치에 이르는 시기가 단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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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
(단위: 억원) 

부담주체 2018년 2022년

생계급여

총계 80 6,419 
국비 69 5,528
도비 7 524
시군비 5 367

의료급여

총계 852 8,389
국비 682 6,711
도비 120 1,181
시군비 50 497

주거급여

총계 1,638 1,759
국비 1,416 1,520
도비 132 142
시군비 90 97

총계

총계 2,570 16,567
국비 2,166 13,759
도비 259 1,847
시군비 145 961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 사업 개요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 지원내용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 수준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자(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 (기준연금액 인상)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

□ 기대효과

•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상대빈곤율은 ‘16년 현재 46.5%에서 ‘18년 44.6%, ‘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통계청 ‘16년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분석(국민연금연구원, 2017)

•   향후 기초연금 수급자는 ‘17.4월 475.1만명에서 지속 증가하여,  ‘18년 516.6만명, ‘21년 598만명으로 

증가 예상

□ 경기도 재정전망

•   기초연금 대상자(70% 확대) 및 수급액 증가(‘18년 25만원/월, ‘21년 30만원/월)에 따라 경기도 노인의 절대

빈곤율은 36.2%에서 29.8%(25만원 기준), 26.3%(30만원 기준)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자체 추정결과)

•   기초연금 강화에 따라 추가예산은 5년간 총 6조 8,792천억원 증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연

평균 총 1조 3,758억원(국비-9,789억원, 도비-794억원, 시군비-3,175억원) 증가 예상(아래 참조)

[기초연금 추계 방식]

•   경기도 31개 시군별 노인인구증가율, 기초연금액 상승분(2018년-25만원, 2021년-30만원), 시군별 
국고보조율 바탕으로 추정
-   수급액: 대선공약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균등수급(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1인당 25만원, 2021년 
부터는 30만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노인인구증가율: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 복지균형발전기준선 연구에서 활용한 31개 시군별·연령별

인구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각 년도의 노인인구를 추정
- 31개 시군별 국고보조비율은 2017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표 2>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단위: 억원)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8 7,738 5,505 446 1,786 
2019 9,163 6,519 529 2,115 
2020 11,112 7,906 641 2,565 
2021 19,206 13,665 1,108 4,433 
2022 21,574 15,350 1,245 4,979 
합계 68,792 48,945 3,969 15,877 
연평균 13,758 9,789 794 3,175 

주:   수급자는 시군별 노인인구증가율에 따른 자연증가분임. 
도비 증가분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인상에 따른 결과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 사업 개요

•   전국에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코디네이터로서 위험군 초기부터 지속적 

관리지원

□ 지원내용

•   전국에 치매안심센터(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보건소를 지원할 지역사회 치매 관리 인프라는 

보강하고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

- 기존 운영 중인 47개소를 제외한 205개소 확충(전국 보건소 252개)



2017 vol. 11  |  09.26.경기복지재단 G-Welfare Brief

•   ‘17년 추경을 통해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17년 12월부터 운영예정이며, 센터 당 25명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 구성 지원

□ 기대효과

• 치매 예방, 조기검진, 돌봄·치료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나 서비스 공백없이 지원

•   치매 고위험군(인지저하자) 및 경증 치매 환자부터 담당 코디네이터의 의해 증상 진행 경로에 따라 

체계적 관리

- 환자와 가족들이 예방, 조기검진, 돌봄·치료를 지속 지원 받음

- 고위험군 및 경증 치매환자(장기요양 미등급자)도 지역에서 주간보호 및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이용

□ 경기도 재정전망

•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하여 국비부담율은 80%로 20%에 대하여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부

담하여야 할 것이며, ‘17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 다른 시군의 경우 광역-기초의 분담비율을 

50:50으로 설정함

-   복지부는 치매지원센터 설치비용을 개소당 7.5억원, 운영비를 개소당 13.7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2017
년도 보건복지부 추경(안) 자료 참조)

-   경남 양산 및 대전 등 ‘17년 추경안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설립 예산을 확정한 시군의 경우 광역-시군비 
부담비율을 50:50으로 설정하고 있음

•   최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시군 44개소의 총 

설치비-300.5억원, 평균 운영비-487.7억원 등 5년간 총 2,739.1억원 소요 전망

-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족사랑 이음센터 10곳의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경기도에는 기존의 보건소 수에 추가
하여 총 44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설립완료될 예정

- 리모델링 및 신규설치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기준 인력(25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개소

-   경기도의 설치년도 기준으로 총 설치비는 도비/시군비 각 30.1억원, 총 운영비는 시군비 전액 지방비 부담
으로 91.9억원 소요 전망

-   향후 인건비 상승을 고려할 때, 연간 평균 운영비로 452.6억원이 소요되어 5년간 총 운영비는 2,4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시군비는 연평균 97.5억원 소요 예정 
※ 연간 인건비 상승률 3% 가정시

- 운영비의 경우 전액 시군비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군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

<표 3>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단위: 억원)

총계 설치비 운영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8 759.8 607.9 30.1 121.9 300.5 240.4 30.1 30.1 459.3 367.5 91.9 
2019 473.1 378.5 0.0 94.6 473.1 378.5 94.6 
2020 487.3 389.8 0.0 97.5 487.3 389.8 97.5 
2021 501.9 401.5 0.0 100.4 501.9 401.5 100.4 
2022 517.0 413.6 0.0 103.4 517.0 413.6 103.4 
합계 2,739.1 2,191.3 273.9 273.9 2,438.6 1,950.9 487.7 
연평균 547.8 438.3 54.8 54.8 487.7 390.2 97.5 

   장애인연금 수급액 인상

□ 사업 개요

•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   2016년 기준으로 월소득이 단독가구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 없이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하며, 3급 중복장애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으

면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더 있는 경우를 의미 

□ 지원내용

•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준연금액 인상(20.6만원 →25만원, ‘18년 4월 시행 예정) 및 지원 대상 확대

(352천명→355천명)

□ 기대효과

•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장애인 상대빈곤율 감소 전망

□ 경기도 재정전망

•   시군별 장애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수급자는 2017년 기준 65,978명에서 2022년 135,875명으로 증가가 

예상되며(경기도 연평균 증가율 3.31%), 향후 5년간 연평균 1,210억(국비-847억원, 도비-73억원, 시

군비-290억원) 증가 예상

•   경기도의 장애인연금 급여를 상승하여 소득보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매칭지원

비로 인해 재정문제가 수반되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국고보조율 조정) 필요

[장애인연금 추계 방식]

•   경기도 31개 시군별 장애인인구증가율, 장애인연금액 상승분(2018년-25만원, 2021년-30만원), 시군별 
국고보조율 바탕으로 추정
-   수급액: 장애인연금 수급액은 기초연금과 연동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대선공약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균등수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1인당 25만원, 2021년 부터는 30만원을 
수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장애인인구증가율: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연금수급자 수를 바탕으로 연평균증가율을 추정하고,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시군별 장애인인구를 추정

- 31개 시군별 국고보조비율은 2017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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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장애인연금 수급액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단위: 억원)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8 1,972 1,380   118   473   
2019 2,211 1,547 133 531 
2020 2,552 1,787 153 613 
2021 3,037 2,126 182 729 
2022 3,723 2,606 223 893 
합계 13,495 9,446 809 3,239 
연평균 2,699 1,889 162 648 

   아동수당 도입

□ 사업 개요

•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

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 및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내용

•   보호자의 소득수준 무관 0~5세 아동*(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현금 지급

- ‘18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 (추산)

- 단, 지자체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 이외 방식(예: 고향사랑상품권 등) 선택 가능

•   시행 시기는 ‘18년 7월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토록 

조치 예정

□ 기대효과

•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확충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장애인 상대빈곤율 감소 전망

□ 경기도 재정전망

•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0~5세의 아동수당 대상자는 약 73만명 정도이며, 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향후 대상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17년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0~5세 아동은 727,910명(도 자료)이며, ‘14~‘16년의 3년간 아동인구 증가율은 

-0.38%로 감소 추세에 있음

•   또한 중앙정부는 아동수당의 국비 70%, 지방비 30%의 분담비율을 정해놓고, 지방비 부분은 지자체의 

재량사항이기에 신설 수당임을 고려하여 광역-기초의 분담비율을 50:50으로 설정

•   추정결과 경기도의 5년간 총 아동수당 재정소요액은  총 4조 3,344천억원 증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연평균 총 8,669억원(국비-6,068억원, 도비-1,300억원, 시군비-1,300억원) 증가 예상

<표 5>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단위: 명, 억원)

대상인원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8 727,910 8,735 6,114 1,310 1,310 
2019 725,144 8,702 6,091 1,305 1,305 
2020 722,388 8,669 6,068 1,300 1,300 
2021 719,643 8,636 6,045 1,295 1,295 
2022 716,909 8,603 6,022 1,290 1,290 
합계 3,611,994 43,344 30,341 6,502 6,502 
연평균 722,399 8,669 6,068 1,300 1,300 

   소결-주요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경기도 재정전망

•   이른바 5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라 경기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대응비(도시, 시군비 

포함)가 2022년 한해 기준 1조 2825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표 6> 5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단위: 억원)

2018년 2022년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2,570 2,166 259 145 16,567 13,759 1,847 961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7,738 5,505 446 1,786 21,574 15,350 1,245 4,979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759.9 607.9 30.1 121.9 517.0 413.6 0 103.4
장애인연금 수급액 인상 1,972 1,380 118 473 3,723 2,606 223 893

아동수당 신설 8,735 6,114 1,310 1,310 8,603 6,022 1,290 1,290
합계 21,775 15,773 2,163 1,310 50,984 38,151 4,605 8,226

•   2022년 도가 부담해야 하는 4,653억원은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사회복지 예산 7조 3백억(‘21년 

기준)의 6.62%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인 3.6%를 초과하여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해결책 마련이 시급

-   경기도는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의 재정여건을 분석·추계하여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음

-   13개 분야별 투자계획 중 사회복지 분야는 2021년 약 7조 331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확대에 따른 지방대응비 증가분은 6.6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지방세입의 비약적 증가 없이는 자체 복지사업의 축소 및 타 분야의 투자계획의 철회 없이는 대응지방비 

증가분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 예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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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기도 대응 방안 

•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재정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음

-   한국의 지방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지방세 등의 결정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중앙재정 의존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지방자치의 본질까지 훼손되고 있음

-   지방세입의 증가는 보조금(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의 확대가, 지방세출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확대가 

견인차 역할

•   국가의 복지시책 확대가 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사무배분 기준의 불

명확, 재정분담 원칙의 미정립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의 증가는 자체사업의 증가가 아닌 대부분  의무적 지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

성이 높음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위원회 및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재정분권의 실행방안을 

보고하고 각기 주도적 역할 수행을 피력

-   기획재정부는 8월 2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재정분권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밝히며, ‘공동세’도입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개혁의 입장을 피력

-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9월 

7일 「자치분권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

•   기획재정부는 현 세수구조(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변경하는 것은 시

기상조이며, 지방세 특정 세목을 자치단체 간 공동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재원을 지방에 주게 되면 기능 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하나, 이는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먼저 달성하겠다는 의지

※   ‘공동세’: 독일식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규정하고 과세권은 국세청에 두고 

징수한 후, 일정비율(연방헌법에 규정)로 배분하는 방식

•   반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제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의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정확충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성이 강한 세원과 연계된 

세목(부가가치세, 주세 등)의 지방세 이양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안 논의

-   또한 지방소비세(현 부가가치세 11%) 및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등 현 국회 발의 법안을 고려하여 

세율을 인상할 것을 적극 고려

•   학계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분권의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나, 무

조건적 지방세 비중 증가는 지역간 편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

-   조세학자들은 현 우리나라의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은 세원관리 및 과세 일원화(양도소득세), 강한 지역성(개별소비세), 지역

발전특별회계 이양(주세) 등을 이유로 지방세 이양에 찬성

-   그러나 거점개발방식의 우리나라 발전전략으로 인해 서울, 경기, 인천 등 경제력이 강한 지역에 세수 집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피력

•   정부간 관계 변화를 고려하여 복지사무의 중앙-지방간 배분 기준을 새로이 정립하고, 배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재설정할 필요가 높으며, 지방세율의 인상 또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이에 경기도는 복지사무 배분기준의 재정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사무는 중앙정부, 일상생활 지원사무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구조로 개편 건의

-   현 법률과 판례 뿐 아니라, 공무원 교재에서도 사무유형에 따라 비용 부담주체 및 분담비율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하향적 법률관계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

⇨   「지방재정법」 제 20조, 제21조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는 중앙정부가 

각각 그 경비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 141조는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 

⇨ 지방행정연수원 공통교재에는 국가위임사업의 경우 100% 국가 부담을 명시하고 있으며, 

⇨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2008.6.26., 2005헌라7)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일방적 하향식의 법률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실무상 기관위임사무로 판단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6대 복지사업과 같이 전국가적 차원의 기본서비스이고,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시키고 있음

⇨   반면 사회서비스형 사무로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지원(경로당, 화장시설, 생활시설 지원 등)등의 사업

비용 부담도 국가가 지방정부에 비해 많이 부담하는 사례도 나타남

-   또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한 약속의 실질적 이행(11%→21%)을 적극 촉구하며, 향후 국세/도세/시군세 

조정 및 세율 인상을 적극 건의

•   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분권과 더불어 권한의 이양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세 비중 확대 

및 권한의 재분배를 동시에 진행한 스웨덴식 지방분권형 모델을 적극 건의

-   스웨덴은 지방세율(31%), 지자체 교부금 비중(광역-22%, 기초18%) 모두 높은 수준이며, 정부간 역할을 

구분하면서 ‘지자체 재정균등화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통제

-   중앙정부는 사회보험 등 전국적 기준과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는 직접 관장하며, 지방정부는 복지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복지재정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복지분야 업무배분체계: 중앙정부-사회보험급여관리, 정책수립, 재원확보 및 조정(세원: 사회보장세, 연기금, 부가세 

등), 광역정부-전문의로·보건서비스, 기초정부-사회서비스, 사회부조, 초중등교육(세원: 지방세 및 교부금)

•   그러나 급진적·일시적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개편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기도는 ‘지방대응비 자연감소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이를 위해 ⅰ)한시적 기준보조율 조정, ⅱ)법률 개정 건의 건의 필요

-   (한시적 기준보조율 조정)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지방비 부담 규모가 증가할 경우 한시적으로 지방정부는 

지방비의 자연증가분만을 부담하고,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추가 재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

- (법률개정) 개별법령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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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중앙-지방간, 광역-기초간 경직적 복지재정 분담체계를 유연화하고, 지방비 부담 규모의 자연

감소를 유도

-   자연감소 전략이 정착되면, 향후 복지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임의적인 지방매칭비 분담구조를 

법률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개정

<참고 1> 공동사무의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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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간

유형 Ⅱ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유형 Ⅲ

긴급복지지원, 보육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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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Ⅳ

청소년 여가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유형 Ⅴ

경로당 지원,
화장시설 지원

<참고 2> 사회복지분야 한시적 기준보조율 개편안(예시) 

구분 사업
현행 기준보조율 조정보조율

지방(%) 서울(%) 공통

Type 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0 60

90%
의료급여사업 80 50
기초연금 지급 74.5 72
중증장애인연금 70 50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50 30

Type Ⅱ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 방지 70 50

70%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50 50

가정양육수당 지원 65 35
영유아 보육료(보조) 65 3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70 50

Type Ⅲ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70 50

50%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50 50
긴급복지지원사업 80 50
장애인 일자리 지원 50 30

Type Ⅳ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0 50

30%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70 3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0 50
어르신 일자리사업 50 30

Type Ⅴ

어린이집 지원(보조) 50 20

10%
지역공동체 일자리 50 5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75 70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70 50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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